
비정규직·노조 밖 노동자 57.8%  "정당한 대우 못 받아“

[뉴시스 2024.02.29]

※ 출처: 비정규직·노조 밖 노동자 57.8% "정당한 대우 못 받아" ::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:: (newsis.com)



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1두7045 판결

[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]

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,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

대상 근로자인 영업마케팅·내부통제점검자 및 자점검사전담자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보다 적은 금액으로

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, 중식대와 통근비가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진

점, 원고가 텔러직, 지원직 등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중식대와 통근비를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이들

수당을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위와 같이 원고가 참가

인들에게 중식대와 통근비를 불리하게 지급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. 

※ 출처: 대법원 2011두7045 > 판례 > 본문조회 | 종합법률정보 (scourt.go.kr)



구미시 고용 형태별 식대 지급 여부

식대 지급

• 공무원

• 공무직

식대 미지급

• 기간제근로자


